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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한 수정안

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한 수정동의안을

말 드리겠습니다.

동 안의 주요 골자는 안제15조에서 정한

"원인자부담 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으로 산정한다"라고

규정한 것을

"원인자부담 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의 75%로 산정한다"라고

수정하자는 것입니다.

그 이유는

작년말 재 경남의 원인자 부담 부과 내역을 보면

진해시 98만원

창원시 110만원

마산시 110만원

진주시 100만원인데 비하여

우리시는 167만원으로 정하여 최고 70% 최 51%가

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.

이 게 된 이유는 주로 최근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함으로 인하여

공사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
이 게 시 마다 부담 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공사비 계 때문인데

하수도법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하수도법 32조에

“ 비용을 부담시키되 부담 에 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”라는 취지

로 규정하여 시,군 실정에 맞게 정하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시,군에서는 조례를 정할 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

정하 던 것입니다. 지침 로 하더라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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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시,군은 상 으로 낮기 때문에 괜찮으나 우리시는 와 같이 높기 때문

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.

따라서 이번 수정안은 다른 시와 균형을 맞추기 해 기 을 조정하는 것입니

다. 본 의원이 수정안을 작성할 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의

75%라는 것이 기 이 될 수 있느냐 ,

즉,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이면 건설비용이지, “75%라는 것은 무엇이냐” 라고 의

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만, 법에서 명확한 기 을 제시

하지 않고 임한 것은 정한 선에서 정하라는 취지이므로 어떤

비용의 75%라고 하더라도 논리 으로 무리가 없다고 니다.

동 의원은 이와 비슷하게 규정한 유형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본 바

하수도부담 에는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으나

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제33조에 보면

토지가격을 정할 때

“② 제1항의 토지매각 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을 용하여 정한

액에서 20퍼센트를 공제한 액으로 한다”라고 정하는 등

일정비율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기 하여 여러 곳에서 사용하는 사례도 있음을

말 드립니다.

수정안과 같이 75%로 하 을 시 하수도원인자부담 산정보고서상의 공사비 기

으로 하면 118만원으로 산출이 됩니다.

본 의원은 이 정도면 타 시와 비교하여 정하다고 단합니다.

따라서 주민의 상 으로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한 이번 수정안은 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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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

본 의원이 제안한 안 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안에 한 제안

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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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

수정안

원안 개정안 수정안

제15조(원인자부담 ) ①

법 제32조의 규정에 의

한 원인자부담 은 공공

하수도(하수 거 펌

시설, 하수종말처리장시

설)의 신․증설에 필요한

기본 실시설계비, 환경

평가비, 용지비(지장물보

상비 포함), 공사비(부

공사비 포함), 시공감리

비,기타부 비로 한다. 다

만, 하수 거는 개발지역

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

지유입시키기 한 하수

거설치비로 한다.

제15조(원인자부담 ) ①

법 제32조의 규정에 의

한 원인자부담 은 하수

종말처리장 건설비용으로

산정 한다.

제15조(원인자부담 ) ①

법 제32조의 규정에 의

한 원인자부담 은 하수

종말처리장건설비용의

75%로 산정한다.


